
5 산 총 칙

제1조 200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산총액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 :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 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계 4,576,610,000 137,298,300

일 반 회 계 3,863,300,000 115,899,000

특 별 회 계 713,310,000 21,399,300

기 타 특 별 회 계 438,010,000 13,140,300

의 료 여 기 운 356,764,000 10,702,920

치 수 사 업 26,100,000 783,000

경 북 도 립 학 운 7,409,000 222,270

역 교 통 시 설 907,000 27,210

원자력발 지역개발세 46,830,000 1,404,900

공 기 업 특 별 회 계 275,300,000 8,259,000

지역 개 발 기 운 275,300,000 8,259,000

제2조 세입․세출 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산”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 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 조서”와 같다.

제4조 일반회계 비비는 46,577백만원으로 한다.

제5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57,000백만원으로 한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6 산 규 모

(단 :천원)

회 계 별 산 액 년도 산액 증(△)감 증 감

비 율

계 4,576,610,000 4,156,784,000 419,826,000 10.1

일 반 회 계 3,863,300,000 3,430,200,000 433,100,000 12.6

특 별 회 계 713,310,000 726,584,000 △13,274,000 △1.8

의료 여기 운 356,764,000 380,139,000 △23,375,000 △6.1

치 수 사 업 26,100,000 24,207,000 1,893,000 7.8

경북도립 학운 7,409,000 7,812,000 △403,000 △5.2

역 교 통 시 설 907,000 7,571,000 △6,664,000 △88.0

원자력발 지역개발세 46,830,000 50,200,000 △3,370,000 △6.7

지역개발기 운 275,300,000 256,655,000 18,645,000 7.3


